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 <개정 2025. 5. 23.>
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대행기관장의 명칭) 
제○○호"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
다.


